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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조정제도와 시사점

- 민간형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박현정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Ⅰ. 서론

ADR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조정은 이름 자체는 친숙하지만, 그 개념을 정의하기

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나라별로 조정(mediation)이라는 이름에 부여한 의미나 조정제

도가 시행되는 양상이 서로 다른 데에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조

정 개념을 조금 넓게 이해하여 중립의 제3자인 조정인이 당사자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만들고 지원하는 절차로 보되, 합의안을 제시하여 당사자가 합의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까지도 조정의 범위에 포함시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법형 조정은 오래전부터 수소법원에 의한 조정이나 조정담당판사나 조

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의 방식으로 시행되어 왔고, 행정형 조정은 2009년 9월을 기준으로 

60여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을 정도이다.1) 반면에 민간형 조정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이나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정중재센터를 이용한 조정 이외에는 민간형 조정으로 볼 수 있

는 예를 찾기가 쉽지 않다.2) 우리나라에서 민간형 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 주로 

두 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먼저 법제도의 측면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유료로 법률사건

의 중재･화해･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변호사

법 제109조 제1호는 법적 근거 없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시도되는 민간조

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3) 민간조정을 법의 틀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1) 사법정책연구원,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75면 참조.

2) 김용섭, “민간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독일과 일본의 법제도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

157호, 2016, p. 218 참조.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을 뿐 사인 간에 조정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 다양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에 관하여는 박노형, “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2020. 3. 26.자 법률신문 참조.

3) 김용섭, “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인의 교육과 역량”,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협의회(편), 외국의 조정제

도, 3면; 박노형, 앞의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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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하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민간조정의 한계로 제시된다.4) 다른 한편으로 

법외적인 측면에서 조정인의 양성이 부족하여 민간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된다.5)6)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미 80년대부터 민간조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다수의 자연

인과 법인이 민간조정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이 2008년 및 2013년 민사 및 

상사 분야, 그리고 소비자분쟁 분야에서의 조정활성화를 위해 지침7)을 제정함에 따라 프

랑스의 조정제도도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조정제도를 민간형 

조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 조정제도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프랑스의 

조정제도는 민간조정에 관한 일반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민사소송법전(Code de procédure 

civile)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사법형 조정제도도 같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조정인단

체를 통한 조정인 양성과 감독 현황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조정인 윤리 규약의 내용을 소

개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법제도의 정비와 조정인 

양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최근에 노동이나 소비자분쟁 또는 가사분쟁 등 

몇몇 분야는 이전부터 민간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 상당한 제도 변화도 있

었으나 지면과 역량의 부족으로 이 부분까지 다루지는 못하였다. 또한 행정분야에서의 조

정제도도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이 부분 또한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Ⅱ. 프랑스의 조정제도 개관

1. ‘médiation’과 ‘conciliation’

프랑스에서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MARC, les modes alternatives de règlement 

des conflits) 또는 ‘화해적 갈등 해소 절차’(MARD, les modes amiables de résolution 

des différends)8)의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médiation’과 ‘conciliation’ 양자를 소개

4) 박노형, 앞의 기사 참조(조정기본법 제정을 주장).

5) 김용섭, “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인의 교육과 역량”, 3면 참조.

6) 물론 이 문제는 조정인 인증 등 조정인 양성에 관한 법제도의 문제로 연결된다.

7) Directive 2008/52/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1 mai 2008 sur certains aspects 

de la médiation en matière civile et commerciale, Directive 2013/11/U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1 mai 2013 relative au règlement extrajudiciaire des litiges de consommation 

et modifiant le règlement (CE) n° 2006/2004 et la directive 2009/22/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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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앞서 먼저 번역상의 어려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법에서 양자는 모두 중립

적인 제3자가 당사자들이 분쟁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구

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먼저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의 측면에서 conciliation

은 법원이 또는 법원이 임명하고 감독하는 제3자(자연인)가 절차를 진행한다. conciliation

은 판사(le juge)의 임무이며 이 임무가 제3자에게 위임된 것이다. 반면에, médiation은 

당사자가 합의로 선임하는 제3자가 절차를 진행한다. 보수의 측면에서도 전자는, 절차 주

재자는 국가로부터 기간별로 조정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받는 외에 당사자에게 보수를 지

급받지 못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절차 주재자에게 합의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다. 마지막

으로 전자의 경우 절차 주재자가 분쟁 해결책을 당사자에게 제안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

우 해결책의 제시는 그 임무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9)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 

‘médiation’을 ‘중개’ 또는 ‘알선’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10)

그러나 실무에서 양자의 차이는 크지 않다. 당사자에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

부는 질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11) 특히 conciliation도 

médiation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법원을 통하지 않고 상호간의 합의로 이용할 수 있는

데(la conciliation conventionnelle), 이 경우 양 제도의 유사성이 더욱 드러난다.12) 민

사소송법전은 당사자의 합의로 진행되는 절차의 경우 양자를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다(법 

제1530조).13) 프랑스에서 양자의 구별이 계속되는 실천적 이유는 conciliation이 국민에

게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소규모 분쟁의 경우 당사자에게 해결책을 제안

할 수 있고 합의조서(le constat d’accord)의 작성을 도울 수 있는 conciliation을 무료로 

이용하고, 유능한 제3자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간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

우 비용이 들더라도 médiation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14)

8) 최근에는 MARC라는 용어보다 MARD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MARD는 소송에 대한 대안

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절차 자체의 독자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용어라고 한다. Serge Guinchard et al., 

préc., n° 326.21.

9) Conseil d’État, «Développer la médiation dans le cadre de l’Union européenne », Dossier de 

presse, 29 novembre 2010. 

10) ‘médiation’을 중개, ‘conciliation’을 조정으로 번역한 예로 이로리, “프랑스의 ADR제도 – 법원관련 중개 

및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안암법학 제29권, 2009, 469-470면.  

11) Serge GUINCHARD et al, Institution Judiciaires, 13e éd., Dalloz, 2015, n° 44; Serge 

GUINCHARD et al., Droit et pratique de la procédure civile, 9e éd., 2016, Dalloz, la version 

numérique, n° 325.12에서 재인용.

12) Serge GUINCHARD et al., préc., n° 325.12.

13) 이하 민사소송법전은 괄호 안에서 ‘법’으로만 표시하기로 한다.

14) Natalie FRICERO et al., Le guide des modes amiables de résolution des différends(MARD), 3e 

éd., Dalloz, 2017,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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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이 양자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양자 모

두 우리 법제에서는 조정으로 이해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특히 우리가 민간조정 활

성화를 말할 때 생각하는 조정의 모습이 ‘médiation’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양자를 구별하여 ‘conciliation’은 ‘사법조정’으로, ‘médiation’

은 ‘민간조정’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2. 사법조정

사법조정(la conciliation)은 법원 또는 법원이 임명한 사법조정인(le conciliateur de 

justice)이 하는 조정을 말한다. 사법조정은 법원이 스스로 하는 조정, 법원이 사법조정인

에게 위임하여 하는 조정, 그리고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사법절차와 무관하게 사법조정인

에게 의뢰하여 행하는 조정으로 나뉜다. 민사소송법전은 사법조정에 대한 일반조항을 두

고 있으며, 그밖에 분야별로 다양한 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1) 법원에 의한 사법조정

1) 연혁

프랑스에서 법원에 의한 조정의 초기 형태는 이미 1807년 민사소송법전에 들어가 있었으

나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1949년 폐지되었다.15) 이후 조정은 몇몇 분야에서만 시행되다

가 1975년 개정으로 다시 민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제도로 편입되게 되었다.16) 당시 입법

자는 조정이 “당사자로 하여금 법원의 비호 아래 서로의 관점을 절충하고, 각자의 필요와 

이익에 맞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책임감을 고취하는 한

편, 법원은 합의가 합법적이고 공공질서에 부합하도록 통제하고 당사자 각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의 범위를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박애(la fraternité)의 취지를 

살려 시민 사이의 분쟁을 종결짓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수단이라 생각했다.17) 

프랑스에서 조정은 법원의 임무 중의 하나다(법 제21조). 법원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시점

에 적당한 방식으로 조정을 시도할 수 있으며(법 제129조 제2항), 특히 제1심 민사 사건의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827조 제1항).

15) Natalie FRICERO et al., préc., pp. 26-27.

16) 구 민사소송법전 제127조~제131조(소송계속 중의 법원조정에 관한 규정).

17) Natalie FRICERO et al.,préc.,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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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소전 조정과 소송계속 중의 조정

제1심의 일반 법원인 지방법원(le tribunal judiciaire)18) 관할 사건의 경우 두 가지 방

식으로 법원에 의한 조정절차가 이루어진다. 우선 당사자는 소제기 전에 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820조). 이를 “제소전의 조정 시도”(la tentative préalable de conciliation)

라고 한다. 조정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아래에서 보는 사법조정인에게 조정을 위임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접 조정을 할 수도 있다(법 제821조 제1항, 제825조). 조정절차에서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신청인은 다시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법 제826조). 

법원은 소송계속 중에도 조정을 시도할 수 있으며(법 제827조), 조정이 실패한 경우 다시 

소송절차로 돌아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법원은 즉시 판결로 나아갈 수 있으나, 

즉시 판결할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변론을 다시 진행할 수도 있다(법 제830조). 

3) 법원에 의한 사법조정과 판사의 역할

조정절차에서 판사는 “법을 말하는”(dire le droit) 재판관이 아니라 조정인으로서 당사

자가 합의에 이르도록 지원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 또한 사법작용(un acte 

judiciaire)이므로 당사자의 기본적인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19) 또한 당사자의 이

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합의는 허용될 수 없다.20) 특히 당사자는 내용

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합의를 하여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에게 당해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지가 없었다면 조정이 성립되더라

도 그 조정조서는 무효가 된다.21) 그러나 조정절차의 특성상 법원은 소송절차에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심구조 등 일부 재판절차에서의 원칙은 완

화되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에 따라 법원은 적극적으로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

으며, 상대방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로 당사자 일방을 심문할 수 있다.22)

18) 두 가지 유형의 제1심 법원(les tribunaux de grande instance et les tribunaux de l’instance)이 

2020. 1. 1.부터 단일한 지방법원(les tribunaux judiciaire)로 통합되었다(la loi n° 2019-222 du 23 

mars 2019 de programmation 2018-2022 et de réforme pour la justice). 

19) Natalie FRICERO et al.,préc., p. 28. 

20) Natalie FRICERO et al.,préc., p. 28. 

21) Natalie FRICERO et al.,préc., p. 34.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

디까지인지에 대하여는 프랑스 파기원의 판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대표적인 판례로 Cass. 

Soc., 24 mai 2006, n° 04-45 877). 

22) Serge GUINCHARD et al., préc., n° 325.162; Natalie FRICERO et al.,préc., p. 26. 노동사건 조정의 

경우 노동법전(Code de travail) L.1454-1조 제2항에서 위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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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와 소송절차에서의 판사의 역할이 이처럼 다르기 때문에, 조정절차에서 판사가 

알게 된 사실이 소송에서 중립적인 판단자로서의 역할 수행과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에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을 시도한 판사가 

더이상 본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조정이 실패하는 경우 

판사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거나,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3)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민사소송법전 제830조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담당판사 교체가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제척 신청을 포기하면 조정

에 참여한 판사가 판결 선고에도 관여하는 것을 문제삼지 않으며, 실무에서는 미리 당사

자의 의향을 확인하고 재판 관여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24)

(2) 사법조정인에게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법조정

1) 사법조정인의 임명과 지위

사법조정인(le conciliateur de justice) 제도는 1975년 민사소송법전 개정 및 1978. 3. 

20.자 명령25)으로 사법조정인의 자격과 임명,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시행되게 

되었다. 사법조정인은 법원의 임명으로 그 자격을 취득하여 민사소송법전에 규정된 요건

과 방식에 따라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추구하는 자연인을 말한다(위 명령 제1조 제1항). 

사법조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 분야에서의 학력이나 경력이 있어야 하고, 그 임무 수

행에 필요한 능력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위 명령 제2조 제2항). 원래 사법조정인이 되

기 위해서는 법률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었는데, 1996. 7. 22. 명령 개정으로 

위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다가, 2019. 8. 30. 개정으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사법조

정인은 항소법원내 지방법원 별로 지역을 정하여 임명된다.26) 항소법원장은 사법조정인의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법관의 추천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을 거쳐 사법

조정인을 임명한다. 사법조정인의 임기는 최초 임명시 1년이고 그 뒤로는 2년 단위로 갱

신된다(위 명령 제3조).

사법조정인의 가장 큰 특징은 조정임무 수행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23) Natalie FRICERO et al.,préc., pp. 36-37. 법원조직법전 L.111-6조는 판사가 이전에 판사 또는 중재인

으로서 사건을 알았거나 당사자 일방을 자문한 경우를 제척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24) Natalie FRICERO et al.,préc., p. 37. 이에 관한 판례로 Cass. Civ. 2e, 20 octobre 2005, n° 

04-04.114.

25) Décret n°78-381 du 20 mars 1978 relatif aux conciliateurs de justice. 

26) 프랑스에는 36개 항소법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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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명령 제1조 제2항). 즉, 사법조정인에 의한 조정절차는 무상으로 진행되며,27) 사법조

정인은 아래에서 보는 비용상환 이외에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을 수 없다. 이러한 특징이 

사법조정인에 대한 사회의 불신을 낳는 원인이 된다는 비판도 있으나,28) 사법조정 서비스

를 시민들이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조정인에 의한 조정절차

를 일반화하는 데 이바지하였다는 평가도 있다.29) 사법조정인은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무수행에 필요한 출장비용을 상환받고,30) 분기별로 비

서 고용, 전화, 우편, 자료처리 비용 등 그 밖의 조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액으로 

지급받는다(위 명령 제1조 제3항). 경우에 따라서는 항소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비용

을 상환받을 수도 있으나, 그 총액은 1년을 기준으로 928 유로를 넘을 수 없다.31)

사법조정인은 공직을 겸직할 수 없으며, 어떠한 자격으로든 사법활동이나 재판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위 명령 제2조 제3항). 이는 사법조정인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

한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 집행관(les huissier de justice) 등은 사법조정인이 될 수 없

다. 위와 같이 사법조정인에게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재판에 관한 직무를 겸할 수 없기 때

문에, 실무상 주로 법관, 변호사, 공증인, 교원,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은퇴한 사람들이 사

법조정인이 된다고 한다. 2019년 현재 프랑스 전국에서 2,340명이 사법조정인으로 활동

하고 있다.32) 2018년을 기준으로 사법조정인이 담당한 조정사건은 155,257건이며, 그 중 

78,962건에서 조정이 성공하여 조정에 이르는 비율이 50.9%에 달한다.33)

2) 사법조정인이 조정 임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건

지방법원에서 관할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소전에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정절차가 진행되거나, 소송계속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다. 법원은 

27) https://www.justice.fr/fiche/conciliateur-justice.

28) Christophe M. COURTAU, « Conciliateur de justice : promouvoir le conciliateur et la conciliation, 

piliers d’une justice de proximité citoyenne, art. site internet village-justice.com, parution mars 

2014.

    https://www.village-justice.com/articles/Conciliateur-justice-Promouvoir,16527.html

29) Natalie FRICERO et al.,préc. pp. 69-70.

30) 국가공무원의 경우에 준하여 출장비용을 상환받는다(Arrêté du 21 décembre 2016 relatif aux 

conditions et modalités de remboursement des frais de déplacement des conciliateurs, art. 1er.

31) Natalie FRICERO et al.,préc. p 70.

32) Ministère de la iustice, Les chiffres-clés de la Justice 2019, p. 35. 사법조정인 홈페이지에는 2285

명이 사법조정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https://www.conciliateurs.fr/

33) Ministère de la justice, préc.,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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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조정인으로 나서거나 사법조정인을 지정하여 조정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법 제821조 

이하 및 제827조 이하). 상사사건의 경우 법원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 사법조정인을 지정하여 조정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법 제860-2조). 농업용부동산 

임대차 사건의 경우 소가 제기되면 관할 법원인 ‘농촌임대차 법원’(le tribunal paritaire 

des baux ruraux)이 변론에 앞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법원은 사법조정인을 지

명하여 조정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법 제887조). 사법조정인에게 조정 임무를 위임하는 

경우는 위와 같이 명문으로 제소전 또는 판결에 앞선 조정절차가 규정된 경우에 한정된다

(법 제129-2조).34) 

한편, 프랑스에서는 제소전 조정 시도 절차가 거의 이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경부

터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시도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민사사건 중 일부 사건에 대

하여 사법조정인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강수를 두고 

있다.35) 위 규정은 2019년에 한 번 더 개정이 되었는데, 현행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000유로 이하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사건, 토지경계확정 사건, 공사도급 사건 등 일부 

사건의 경우 소제기에 앞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사법조정인에 의한 조정이나 민간조정, 

또는 참여절차(une procédure participative)에 의한 해결을 시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

전절차의 이행이 없이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법 제

750-1조).36)

3) 절차의 진행과 종결

법원은 사법조정인에게 조정임무를 위임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임한

다. 사법조정인의 요청이 있으면 위 임무는 동일한 기간을 정하여 1회 갱신될 수 있다(법 

제129-2조). 위임기간을 한정한 것은 절차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다.37) 법원은 당사자 일

방의 신청이나 조정인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고, 적절한 조정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법 제129-6조).

사법조정인은 필요한 경우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고, 당사자의 

34) Natalie FRICERO et al.,préc. p 87.

35) Loi n° 2016-1547 du 18 novembre 2016 de modernisation de la justice du XXIe sciècle. 여기서 

말하는 사법조정에는 아래에서 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사법조정도 포함된다.

36) 다만 민사소송법전 제750-1조에서 사안의 긴급성 등을 이유로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37) Natalie FRICERO et al.,préc.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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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받아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승낙을 받아 심문(l’audition)

을 진행할 수 있다(법 제129-3조, 제129-4조 제1항). 사법조정인에게는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그에 따라, 사법조정인이 조정절차에서 

행한 확인이나 진술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소송사건에서도 

제출되거나 원용될 수 없다(법 제129-4조 제2항). 

사법조정인은 조정이 이루어지면 합의조서(constat d’accord)를 작성한다.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합의조서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31조). 승인이 있으면 합의조

서에 집행력이 부여된다.38)

(3) 합의에 의한 사법조정

1) 연혁과 의의

‘합의에 의한 사법조정’(la conciliation conventionnelle)은 ‘사법 외부의 사법조정’(la 

conciliation extra-judiciaire)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로 조정절차를 시작하지만 사법부가 임명하고 관리하는 사법

조정인이 조정인으로서 절차를 주재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에 의한 사법조정은 “둘 이상

의 당사자가 그들 사이의 분쟁을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법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들이 지명하고 공정하고 유능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제3자의 도움을 받

아,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도록 구성된 절차”(법 제1530조)라는 점에서 아래에서 살

펴볼 민간조정과 같지만, 무보수의 사법조정인이 조정절차를 주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합의에 의한 사법조정은 사법조정인 제도 초기부터 인정되어 오던 것으로, 사법조정

인이 수행하는 임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39)

2) 합의에 의한 사법조정의 대상

민사소송법전은 합의에 의한 사법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한정하고 있지 않다(법 제

1529조). 그러나 사법조정인은 당사자가 권리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만을 맡을 수 있으므로, 민법상의 신분에 관한 분쟁, 자녀의 양육권 등 가족법상의 권

38) Natalie FRICERO et al.,préc. p 90.

39) Natalie FRICERO et al.,préc.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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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관한 분쟁, 행정기관과의 분쟁 등은 사법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40) 주로 개인이나 

상인간의 부동산 경계에 관한 분쟁, 금전지급 관계, 소비자 분재이나 임대차에 관한 분쟁

이 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41) 한편, 공공질서에 반하는 합의는 민법전 제6조42)

에 반하여 당연무효이므로,43) 사법조정인은 그러한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조정에 응하여

서는 안된다. 사법조정인은 원칙적으로 임명시에 정해진 관할구역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

으므로, 당사자 중 적어도 일방이 관할지역 내 거주하거나 분쟁의 대상이 관할구역에 소

재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건을 맡을 수 있다.44) 

3) 조정절차와 합의조서의 효력

당사자가 사법조정인에게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법 제1536조), 문

서나 구두로,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법조정인 홈페

이지는 당사자가 손쉽게 사법조정인을 선택하고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사법조

정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제공하며, 온라인을 통한 조정신청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45) 

사법조정인은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현장검증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승낙을 받아 심문을 할 수 있다(법 제1538조). 그밖의 조정방식에 대하여

는 민사소송법전에 상세한 규정이 없다. 다만, 법원의 위임에 의한 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실성과 공정성, 비밀유지의무가 강조된다. 특히 비밀유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전은 민

간조정인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규정한 1995. 2. 8.자 법률 제21-3조를 원용하고 있는데

(법 제1531조), 일부 예외사유를 명시하는 외에는 법원의 위임에 의한 조정에서의 비밀유

지에 관한 규정과 내용이 동일하다.46)

당사자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면 합의조서(un constat d’accord)를 작성하여 당사자

와 사법조정인이 서명한다(법 제1540조). 법원의 승인이 있으면 합의조서에 집행력이 부

여되며, 당사자 쌍방이, 또는 당사자 일방이 타방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승인을 신청할 

40) https://www.justice.fr/fiche/conciliateur-justice.

41) Natalie FRICERO et al.,préc. p. 110.

42) 공공질서나 공서양속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합의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우리 민법 103조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3) Natalie FRICERO et al.,préc. pp. 110-111. 

44) Natalie FRICERO et al.,préc. p. 111.

45) https://online.conciliateurs.fr/?depuis=nat.

46) 공공질서상의 급박한 이유가 있거나, 아동의 우선하는 이익 보호 또는 사람의 신체나 정신의 안전 보호에 

관계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합의의 존재를 밝히거나 그 내용을 누설하는 것이 그 합의의 집행에 필요한 경우

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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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법 제1541조).

3. 민간조정(la médiation)

민간조정(la médiation)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둘 이상의 당사자가 화해적인 갈등 해소를 

위하여, 당사자가 선정하거나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지명한 제3자인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도록 구성된 절차”를 말한다.47)48) 그 중 당사자가 

선정한 조정인에 의한 민간조정을 합의에 의한 민간조정(la médiation conventionnelle)이라

고 한다. 합의에 의한 민간조정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해 왔으나 2008년 유럽연

합 지침이 프랑스 국내법으로 전환된 2011년에 비로소 법의 테두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수소법원이 지명한 조정인에 의한 민간조정은 ‘법원연계 민간조정’(la médiation judiciaire)

이라고 하며, 재판기관의 조직과 민사, 형사, 행정소송에 관한 1995. 2. 8.자 법률이 제정된 

1995년부터 법적 근거를 두게 되었다.

(1) 합의에 의한 민간조정

1) 의의

국사원은 2008년 유럽연합 지침의 국내법 전환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간행하면서 합의

에 의한 조정을 “조정의 가난한 부모”(le parent pauvre de la médiation)라고 하였다. 

합의에 의한 조정이 조정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

기 때문에 법원이나 국민에게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49) 프랑스는 유럽연

합 지침의 영향으로 그동안 법원의 의뢰에 따른 조정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던 1995. 2. 

8.자 법률에 합의에 의한 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50) 민사소송법전 제1528조 이

하에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51)

47) 재판기관의 조직과 민사, 형사, 행정소송에 관한 1995. 2. 8.자 법률(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제21

조. 합의에 의한 민간조정･사법조정의 개념을 정의한 민사소송법전 제1530조의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48) 조정인단체들의 민간조정에 대한 정의는 조금 다르다. ANM 등 7개 단체가 2009년 작성한 조정인 윤리 규

약 전문에 따르면 민간조정이란 “당사자가 자신들의 책임과 자율성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중립적이고, 공

정하고, 독립적이며 결정권이나 자문권이 없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비공개의 회담을 통해 관계의 수립 또

는 회복,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추구하도록 구성된 절차”를 말한다. 

49) Conseil d’État, « Développer la médiation dans le cadre de l’Union européenne », préc., p. 10.

50) 2011. 11. 16.자 독립명령(Ordonnance n° 2011-1540 du 16 novembre 2011) 제1조.

51) Décret n° 2012-66 du 20 janvier 2012 relatif à la résolution amiable des diffé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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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이 되는 분야

합의에 의한 사법조정과 마찬가지로 합의에 의한 민간조정도 민사, 상사, 사회, 노동사

건 등 법원이 관할하는 사법상의 모든 분쟁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전 제1529

조 제1, 2항). 또한 합의에 의한 민간조정도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삼을 수 없으며(1995. 2. 8.자 법률 제21-4조), 공공질서와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52)

3) 조정절차와 조정인 자격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이 시도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계약서에 분

쟁이 발생할 때 민간조정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민간조

정을 거치지 않은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53) 그러나 가처분신청까지 부적법한 것은 아니

다.54) 다른 하나는 분쟁이 발생한 후에 당사자의 합의로 조정인을 지정하여 조정을 시도

하는 경우이다. 위와 같은 합의에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 합의에는 조정장소, 예

상기간, 필요한 경우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기한, 절차 진행방식, 조정인에 대한 보수지급

과 당사자 사이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55)

사법조정인과 달리 민간조정인은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법인을 조정인으

로 선택한 경우 조정인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실제로 조정임무를 수행할 자연인을 지정

한다(법 제1532조). 민사소송법전은 3급의 형사처벌이나 능력 또는 자격박탈의 전과기

록56)이 있는 사람은 조정인 또는 조정임무를 수행하는 자연인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는 

외에는 조정인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현재의 활동이나 과거의 경

력에 비추어 분쟁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이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실무에 

적합한 교육이나 경험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민사소송법전 제1533조). 합의에 의한 민간조정에도 합의에 의한 사법조정과 동일한 내

52) Natalie FRICERO et al.,préc. p. 202.

53) Cass. Civ. 1er, 8 avril 2009, n° 08-10.866.

54) Cass. Com. 9 avril 2013, n° 12-14.659. 

55) Natalie FRICERO et al.,préc. p. 212. 

56) 3급 전과기록(le bulletin n°3 du casier judiaire)은 개인의 전과 중 중한 범죄 기록만 기재한 것으로 당사

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 1급 전과기록은 개인의 전체 형사처벌 전력을 기록한 것으로 

법관과 행형기관만 접근할 수 있고, 2급 전과기록은 1급 기록에서 일부를 제외한 것으로 법에 정한 기관이 

법에 정한 목적에 한하여 접근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justice.fr/themes/casier-judici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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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비밀유지 원칙이 적용된다(법 제1531조, 1995. 2. 8.자 법률 제21-3조). 

민사소송법전이나 1995. 2. 8.자 법률은 조정절차에 관하여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1995. 2. 8.자 법률에서 민간조정인이 공정하고, 능숙하고, 성실하게 그 임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제21-2조). 민간조정은 계약

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방식 등에 관한 틀을 미리 법률로 엄격하게 정해둘 수

는 없으나, 계약의 일반원칙으로서, 계약당사자의 무기대등원칙과 당사자 사이의 신의성

실이 조정절차에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조정인은 당사자에게 분쟁의 쟁점

이나 협상절차 등에 대하여 공평하고 실효성 있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자가 상호

간에 신의성실이 지켜지지 않으면 조정을 중단하여야 한다.57)

4) 조정의 성립과 승인

당사자가 조정절차에서 합의(l’accord)에 이르게 되더라도 민간조정인에게 사법조정인

과 같이 합의조서를 작성할 권한은 없다. 조정절차에서의 합의는 계약법리에 따라 당사자

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으며, 그러한 

내용의 합의는 무효가 된다(민법전 제1128조 3°항, 제1162조). 그러나 변호사나 법률가가 

조정인이 되는 경우에는 합의문 작성을 돕기도하고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조언을 하기

도 한다.58)

사법조정과 달리 민간조정에서는 조정인의 서명을 요구하는 법규정이 없다. 대신, 변호

사가 당사자의 법률자문으로 참여하고 합의문 작성에 개입한 경우 변호사가 부서를 하게 

된다. 변호사의 부서가 있으면 합의문에 적힌 글씨나 서명이 당사자의 것임을 확인하는 

효력이 있으며(민법전 1374조), 당사자에게 합의의 내용을 이해시켰음을 확인한 것이 되

므로, 이후에 당사자가 불복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59)60)

조정절차에서의 합의는 당사자 쌍방이, 또는 일방이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사건

에 대한 소송관할이 있는 법원의 승인을 얻으면 집행력이 인정된다(법 제1534조). 법원은 

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만 할 뿐 합의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법 제1565조).

57) Natalie FRICERO et al.,préc. pp. 220-221.

58) Natalie FRICERO et al.,préc. p. 222.

59) Natalie FRICERO et al.,préc. p. 222.

60) 2015년부터는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가 부서한 온라인 문서를 보존･관리하는 전자문서보관 플랫폼을 운영

하고 있다.

    https://www.cnb.avocat.fr/fr/acte-electronique-comment-ca-mar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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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연계 민간조정

1) 의의

‘법원연계 민간조정’(la médiation judiciaire)이란 “당사자가 화해적인 갈등 해소를 위

하여,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지명한 제3자인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에 이

르기 위해 노력하도록 구성된 절차”를 말한다(1995. 2. 8.자 법률 제21조). 민간조정인은 

당사자의 말을 듣고 각자의 관점을 대조하여 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을 찾을 수 있도록 하

는 역할(법 제131-1조)을 수행한다. 사법조정과 달리 법원의 의뢰에 의한 민간조정인은 

어떠한 결정권도 없으며,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할 권한도 인정되지 않는다.61)

2)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야와 소송단계

법원은 모든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민간조정인을 지명하여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민

간조정에의 회부는 가처분절차에서도 가능하다(1995. 2. 8.자 법률 제22조). 사법상의 모

든 분쟁이 원칙적으로 조정의 대상이 된다. 다만 사법조정이나 합의에 의한 민간조정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조정이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조정은 불가능하다.

조정인 지명 및 조정 회부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법 제131-1조, 1995. 

2. 8.자 법률 제22조). 다만, 법원은 가처분절차를 포함한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화해적인 

갈등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당사자에게 법원

이 지정한 민간조정인을 만날 것을 명할 수 있다. 민간조정인은 민간조정 조치의 목적과 

진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설명한다(1995. 2. 8.자 법률 제22-2조).62)

3) 조정인 지명과 조정인 자격

법원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조정인으로 지명할 수 있다.63) 민사소송법전은 조정

인의 결격 사유 이외의 능력이나 경력 요건에 관하여는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다. 조정

61) Natalie FRICERO et al.,préc. p. 140.

62) 위 조항은 사법부 개선에 관한 2019. 3. 23.자 법률 제2019-222호 제3조로 개정된 것인데, 보수를 지급해

야 하는 민간조정인에 대한 조정의뢰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데 대한 비판의견도 있다고 한다. 

    Editions Francis Lefebvre - La Quotidienne, « La Loi de réforme de la justice étend le champ 

des modes alternatifs de règlement des différends », 12 avril 2019.

     https://www.efl.fr/actualites/affaires/contentieux/details.html?ref=UI-b3018e0d-9fd8-426c-

b1fc-c7670226d76

63) 조정인은 법원의 조정인 지정 결정을 고지받는 즉시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법 제13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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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 자연인 또는 법인의 지정에 따라 조정임무를 수행하는 자연인은 2급 전과기록상의 

형사처벌이나 능력 또는 자격 박탈의 전력이 없고, 명예, 정직,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파면, 제명, 해임, 임명이나 허가의 취소 등 징계 또는 행정상 제재를 받은 전력이 없

어야 한다. 또한 합의에 의한 민간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과거나 현재의 활동에 의해 분

쟁의 성질에 비추어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실무에 적합한 교육이

나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정인은 조정 활동에 필요한 독립성을 

보증하여야 한다(법 제131-5조).

한편, 2016년 11월 법률개정64) 및 2017년 명령 제정65)으로 항소법원별로 민사, 상사, 

사회, 가사 분야 민간조정인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민간조정인 명부는 명부에 

등재되고자 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신청을 받고 지방검사장의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를 

거쳐 항소법원 관내 법관총회가 작성한다. 명부는 3년마다 전면 재작성되나 필요한 경우 

수시로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위 명령 제1조). 이렇게 보면 민간조정인 명

부와 사법조정인 명부가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법조정인의 

경우와 달리 민간조정인이 명부에 등재되었다고 하여 특별한 자격이나 신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명부는 법원에 대한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작성되는 것일 뿐, 법원이 이 

명부에 기재된 민간조정인에게만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66) 

4) 조정인에 대한 보수 지급

조정인에게는 보수가 지급된다. 민사소송법에는 법원이 조정인 지명 결정시에 예상되는 

조정인 보수에 가까운 금액을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공탁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131-6조), 실제로는 당사자가 예납금을 조정인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한다.67) 기한 내 

공탁(또는 예납금 지급)이 없으면 조정인 지명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절차가 속행된

다(법 제131-6조). 법원은 조정임무가 종결된 때 조정인의 보수를 확정한다(법 제131-13

조). 당사자 사이의 보수 분담 방식은 법률로 정해져 있으나,68) 보수액을 정하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64) 21세기 사법부 현대화에 관한 2016. 1. 18.자 법률 제2016-1547호(Loi n°2016-1547 du 18 novembre 

2016 de modernisation de lal justice du XXIe Siècle) 제8조로 1995. 2. 8.자 법률에 신설된 제22-1A

조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65) Décret n° 2017-1457 du 9 octobre 2017 relatif à la liste des médiateurs auprès de la cour d’appel.

66) Natalie FRICERO et al.,préc. p. 144.

67) Natalie FRICERO et al.,préc. p. 166.

68) 1995. 2. 8.자 법률 제2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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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차의 진행과 종결

법원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 기간을 정하여 조정에 회부한다. 위 기간은 조정인

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같은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다(법 제131-3조). 위와 같이 

입법자가 기간을 한정한 것은 최장 6개월이 조정시도에 충분한 기간이라는 측면과, 조정

에 실패했을 때 당사자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한다.69) 조정

인은 판사와 같이 사건을 심리할 권한은 없으나,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법 제131-8조). 조정인이 조정절차에서 한 확인이나 진술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소송사건에서도 제출되거나 원용될 수 없다(법 제

131-14조). 다만 합의에 의한 민간조정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의 이익이나 사람의 신체나 

정신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예외가 인정된다(1995. 2. 8.자 법률 제21-3조).

민사소송법전이나 1995. 2. 8.자 법률은 합의의 형식이나 합의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특정하지는 않고 있다. 조정인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소통만 중개하고 합의의 내용은 당사

자가 스스로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조정인은 합의에 직접 관여하기도 한다.70) 계약에 의한 민간조정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조정합의문을 작성하여 서명하고, 변호사가 부서할 수도 있다(민법 제1374조). 조정기간

이 만료하면, 조정인은 법원에 서면으로 조정 성립 여부를 보고한다(법 제131-11조). 조

정기간이 만료되면, 또는 그전에 법원이 조정을 종료하려는 경우 법원은 변론을 열어 당

사자를 소환한다(법 제131-10조 제3항). 법원은 변론에서 조정절차를 종결하거나, 당사자

의 합의를 확인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를 승인하여 집행력을 부여한다.71)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합의조서(le constat d’accord)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31-12

조). 당사자가 합의의 비밀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다.72)

69) Natalie FRICERO et al.,préc. p. 140.

70) Natalie FRICERO et al.,préc. pp. 179-180.

71) Natalie FRICERO et al.,préc. p. 177.

72) Natalie FRICERO et al.,préc.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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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정인의 양성과 조정인 단체

1. 조정인의 질적 수준에 대한 감독 방법

(1) 조정인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능력

사법조정 또는 민간조정에 관한 법령에서는 결격사유 이외에 조정인에게 요구되는 자격

과 능력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사법조정인에게는 

“법률 분야에서의 학력이나 경력이 있어야 하고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있음이 인

정되어야” 하고(1978. 3. 20.자 명령 제2조 제2항), 민간조정인에게는 “현재의 활동이나 

과거의 경력에 비추어 분쟁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이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

정실무에 적합한 교육이나 경혐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법 제131-4조, 제1533조)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2) 사법조정인의 관리･감독

사법조정인은 사법부가 임명하고 감독하며, 그 임명과 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사법조정인은 위와 같은 자격과 능력을 갖추는 외에 매 임명시마다 사법연수원

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발급받아 항소법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위 명령 

제3-1조).73) 또한 사법조정인은 항소법원에 매년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위 명령 제9조). 

사법조정인은 최초임명시에 “나는 나의 직을 정확하고, 바르고(la probité), 충실하게 수행하

고, 그 직무가 나에게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맹세합니다.”라는 내용의 선서를 

한다(위 명령 제8조). 항소법원장은 갱신 거부나 면직 등의 권한을 행사하여 사법조정인의 

활동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위 명령 제2조). 즉, 사법조정인에 대하여는 그 질적 수준을 

일정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민간조정인의 관리･감독

민간조정인은 사법조정인과 경우가 다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민간조정인에 대하여도 

73) 교육은 하루 동안 진행되며, 교육기간 동안의 체류비와 이동경비는 사법조정인의 출장비 지급 기준에 따라 

사법조정인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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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항소법원별로 조정인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명부는 기본

적으로 소송계속 중에 민간조정인을 지명하여 조정을 의뢰하는 법원의 편의를 위한 것이

고, 법원에 위 명부에 등재된 민간조정인만을 민간조정인으로 지명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당사자가 명부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조정인을 선임하여 조정(합의에 의한 민간

조정)을 시도할 수 있음도 물론이다. 

2008년 유럽연합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사원은 국가 차원의 조정인 

인증제도를 채택하는 방안에 반대하였다. 국가에 의한 조정인 자격 인증은 당사자가 자유

롭게 조정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위 지침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74) 

국사원은 조정인 신고제를 통해 조정인 현황을 확인하고 명부를 제공하는 방안75)도 가능

하다고 보았으나, 결론적으로는 조정인들이 스스로 결성한 단체가 조정인에 대한 교육과 

윤리 장전을 제공하고, 소속 조정인들을 감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가는 소수의 조정

인 단체와 단체연합을 인증하고 해당 단체들에게 조정인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감독권을 

넘기는 것이 절차의 탄력성과 당사자의 자율성이라는 민간조정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제

도의 효과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가장 유연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이미 조정인 단체들이 소속 조정인 명단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소속 조정인들

에게 윤리 규약에 서명하도록 하며,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른 원인이 되었다.76)

프랑스는 국사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별도의 인증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조정인 양성과 

감독을 조정인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77) 다만, 소비자분쟁의 재판외적 해결에 관한 

2013. 5. 21.자 유럽연합 지침 제2013/11호가 국내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분쟁 분

야에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소비자분쟁 조정 평가 및 감독 위원회)이 설립되어 위 분야 민

간조정인을 인증하고 관리하게 되었다.78)79) 그러나 조정인의 양성과 감독을 조정인단체

74) 국사원은 그밖에 민간기구에게 인증을 맡기는 방안은 인증기구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럽연합 회원국민 사이의 분쟁 조정에만 인증제도를 두는 방안은 조정제도의 이원화를 유발하는 

것이 위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75) 신고하지 않은 조정인도 조정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유럽연합지침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보장은 신고한 

조정인이 진행한 조정 합의에만 인정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76) 이상의 내용은, Conseil d’État, Développer la médiation dans le cadre de l’Union européenne, 

Étude adoptée par l’Assemblée générale du Conseil d’État le 20 juillet 2010, pp. 62-65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77) 조정인단체에 대한 인증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78) 소비자법전(Code de la consommation) L.615-1조 이하 및 R.615-1조 이하.

79) 그 밖에 개별 분야별 조정제도의 현황을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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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율적 규제에 맡기는 방안에 대하여는 여전히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80) 

2019년에도 조정인에 대한 자격증 부여 요건 규제와 법적 의무로서의 교육의무 부여 등

을 주장하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81) 프랑스에도 국가차원의 조정인 인증제도가 도입되

거나 법령에 따른 통일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을 가지고 지

켜볼 필요가 있다.

2. 조정인단체의 조정인 양성과 감독

프랑스에서는 이미 지난 세기부터 다수의 조정인단체들이 활동해 온 것으로 보이며,82) 

현재에도 각 전문분야별 조정단체를 포함하여 수십여 개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조정인

단체는 그 법적 성격이 직능조합, 단체, 조정단체의 연합 등으로 다양하지만 일정 수준의 

교육과 윤리 규약 준수 등을 가입자격 유지의 조건으로 삼는 등으로 조정인의 질적 수준

을 보장하고 조정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여기서는 프랑스 민간조정의 

현황을 조금이나마 엿보기 위해 4개의 주요 단체 또는 기관을 소개하기로 한다.83)

(1) 조정･협상전문가조합(CPMN)84)

조정･협상전문가조합(Chambre professionnelle de la médiation et de la négociation)은 

2001년 설립된 민간조정인 동업조합으로 전문조정인의 이익 보장 등 동업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민간조정의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직업조정인으로 활동하는 자연인

만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이 조합은 보르도에 프랑스 최초의 직업조정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80) Natalie FRICERO et al.,préc. p. 136(일종의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 위원회를 설립하여 조정인 교육 및 

조정인단체에 대한 인증, 조정인명부 작성, 조정인 윤리 강령 작성 등의 임무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소개하

고 있다. 위 주장은 파리 항소법원 사법조정인 및 민간조정인 활동 조정 담당 재판관이던 Fabrice VERT의 

보고서 내용이 2012. 5. 31. 신문에 소개된 것인데, 원문을 찾지는 못하였다); 같은 사람이 제기한 국가인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Fabrice VERT, « Priemière listes de médiateurs dans les cours 

d’appel : un dispositif légal perfectible, Dalloz actualité 29 octobre 2018; 공법 분야에서 조정인 

인증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로 Sohpie Monnier, Le médiateur, nouvelle figure du droit public, 

RFDA 2015, p.1175. 

81) Valérie LASSSERRE, « Les graves lacunes de la réforme de la justice en matière de médiation 

», Recueil Dalloz 2019, p. 441(nos 18, 19, et 23).

82) 이미 2000년에 7개 조정인 단체가 모여 “조정인을 위한 선언”을 한 바 있다.

    http://www.anm-mediation.com/article.php?id=MHNobE9RT1Eyb0hxZ1ZJa29wTGs0UT09&menu=2

83) 이하, 각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84) https://www.cp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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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85) 조정인 네트워크인 ViaMédiation을 운영하고 있다.86)

(2) 전국조정인협회(ANM)87)

전국조정인협회(Association nationale des médiateurs)는 민간조정인들의 교류를 촉

진하고 민간조정인 교육과 조정제도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총 884명(71개 조직 

포함)이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 협회는 민간조정인명부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민간

조정인 검색창도 제공하고 있는데, 위 명부에 등재되려면 12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매년 20시간의 추가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협회는 지역별로 교육기관에 위탁

하는 방식으로 조정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강좌도 제공하고 있다.

(3) 전국조정센터연합(FNCM)88)

전국조정센터연합(Fédération nationale des centres de médiation)은 2001년 설립

된 조정단체의 연합체로 현재는 59개 단체(센터)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국조정

센터연합은 조정인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자체적인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

합은 일정한 요건 하에 조정센터를 인증하며, 인증받은 조정센터가 구성원인 조정인을 인

증한다. 인증조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2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거나 그에 준하는 경력을 

인정받아야 하며, 인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매년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

다. 연합도 교육기관이나 조정센터 등과 연계하여 조정인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4) 전국변호사조정센터(CNMA)

전국변호사조정센터(Centre national de médiation des avocats)는 프랑스 변호사협

회에서 만든 연구센터로 변호사인 조정인과 조정절차에서 자문으로 활동할 변호사에 대한 

당사자의 접근가능성을 높이고, 변호사들이 조정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

고, 변호사조정인 사이의 활발한 소통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 센터

는 변호사인 조정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조정인 또는 당사자의 자문으로 조정에 참여

하는 변호사들에게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자들

85) Ecole professionelle de la Médiation et de la Négociation(https://www.epmn.fr/).

86) https://www.viamediation.fr.

87) http://www.anm-mediation.com.

88) https://www.ffcmedia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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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는 변호사조정인 또는 조정절차에서 자문할 변호사를 검색하고 선임할 수 있는 

검색창을 제공하고 있다. 위 센터가 제공하는 조정인명부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200시간의 

교육 또는 140시간의 조정실무 교육과 60시간에 준하는 조정인 경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조정인 윤리 규약

프랑스에서는 각 조정인단체가 독자적으로 조정인 윤리 규약을 제정하여 그 구성원들이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09. 2. 5. 7개 조정인단체가 모여 제정한 ‘조정인 윤

리 규약’(Code de déontologie du médiateur)89)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위 규약은 

민간조정의 개념을 정의한 전문과 조정인의 의무를 정한 본문으로 나뉘어 있으며, 본문은 

조정인의 질적 수준 보장, 조정 절차와 방법 보장, 그리고 조정인의 책임과 제재에 관한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이하에서는 그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조정인의 질적 수준 보장

규약은 조정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을 의무와 제3자로서 조정절차에서 지켜야 할 자세를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1) 조정인 교육

조정인은, 특히 각 단체의 규범과 기준에 따라, 조정에 특유한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하

고 그 자격을 얻어야 한다. 또한, 조정인은 사례분석 회의(les séances d’analyse de la 

pratique)에 참여하는 외에, (심포지엄, 토론회, 연수회 등) 정기 교육을 통해 이론적 실무

적 지식을 새로이하고 다듬어야 한다. 

2) 조정인의 자세

조정인은 제3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독립성: 조정인은 조정 내외부의 모든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 독립성 요

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조정인은 조정을 (일시)정지하거나 중단하여야 한다.

89) AN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http://www.anm-mediation.com/categorie.php?id=VkVjMmxEbzBEcm9GZm9BZVZqK3dXVXVX

NkE5OHpVYncveHZnR1Jva1Mzaz0=&men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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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립성: 조정인은 당사자들의 안에 대하여 인솔자의 역할을 하지만, 조정인 자신의 

의견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하여, 조정인은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직무수

행에 대하여 분석을 하여야 한다. 조정인은 단체로 시행하는 실무분석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실무분석 회의에 감수를 받을 것이 권유된다.

③ 공정성: 조정인은 조정에서 당사자 일방의 편을 들거나 일방을 우대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조정인은 사적, 직업적, 경제적 관계가 있거나 자문 관계에 있거나 기타의 관계가 있

는 사람과의 조정에 응하여서는 안 된다. 조정인이 조정 사건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조정인은 자신의 팀원이 조정에 관계되는 누군가를 위하여 

조정인 이외의 자격으로 행위하였거나 행위하는 경우 조정 임무를 거절하여야 한다.

④ 충실성: 조정인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거나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

는 것은 윤리에 반하여 금지된다. 조정인은 중재자가 될 수도 없다. 조정인은 당사자의 요

구가 조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당사자를 조정의 범위 안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2) 조정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칙

1) 조정절차

① 조정합의(le consentement)90): 조정인은 당사자의 합의가 자유롭고 내용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조정인은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체의 조정 임무 수행을 거부한다. 조정인은 조정

이 추구하는 가치와 원칙과 조정실무 방식 전체에 대하여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조정인은 제공한 정보를 당사자가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조정인은 당사자가 이유제시 없이 언제든지 조정을 중단할 수 있으며, 조정의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조정인 스스로도 언제든지 조정을 중단할 수 있

음을 당사자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② 비밀유지: 조정인은 누구에게도 조정 회의의 내용이나 조정 절차에서 얻게 된 어떠

한 정보도 누설하거나 전달하여서는 안 된다. 조정인에게 법적 의무가 있거나 공공질서 

위반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조정인은 특히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자료를 인용하여

서는 안 되며, 그에 관하여 어떠한 보고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원의 의뢰에 의한 조정에서는 분쟁에 대한 합의 여부를 알릴 수 있다.

90) 조정으로 분쟁 해결을 시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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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방법

① 정보제공: 조정인은 조정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과 조정방법을 전체를 명확한 방

식으로 소개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조정인은 특히 참가자에게 조정인 자신이 따르기

로 서명한 이 윤리규약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② 조정합의: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조정인은 당사자가 내용을 알고 자유의사에 따라 

행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록하여야 한다. 조정협약이 이 합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조정협약(la convention de médiation): 조정협약은 문서로서 한다. 이 협약은 조정을 

조직하는 요소들로서 절차진행, 회담의 기간, 조정장소, 조정비용,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자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협약에는 조정에서 드러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맹

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위 정보는 진행 중이거나 추후에 진행될 소송절차에서 이용

될 수 없다.

이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들은 조정인이 이 규약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였음을 확인한다.

③ 조정의 진행: 조정은 중립적인 장소에서 진행된다.

④ 조정의 종결: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종결되며, 합의는 문서로(protocole) 또

는 구두로 할 수 있다. 합의문서(un protocole)은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합의의 내

용을 옮겨적은 사본이다. 문서에는 그에 관계되는 사람들만 서명한다. 문서로 된 합의는 

그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소유이며, 이들은 법원에 합의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3) 책임과 제재

1) 조정인의 책임

① 조정인은 결과채무(l’obligation de résultat)가 없다.

② 조정인은 조정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책임진다. 

③ 조정인은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

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합의의 실현가능성이나 형평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또는 합의가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 조정인은 합의를 하기에 앞서 권한 있

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을 명시적으로 권고한다.

④ 조정인은 사람(들)이 절차진행에 필수적인 정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람들

이 개별적 회담에서 그 정보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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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정인인은 2급 전과기록에 기재된 형사처벌이나 능력이나 자격박탈의 전력이 없어

야 한다.

2) 제재

이 규약에 서명한 조정인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규약을 위반하는 경우 조정인은 

그가 구성원으로 있는 조정센터나 조정단체의 조정인명부에서 삭제될 수 있다. 

Ⅳ. 우리 법에의 시사점

1. 법령 정비

(1) 변호사법과의 관계

프랑스에서도 변호사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 및 법률 전문직을 개선하는 1971. 12. 

31.자 법률 제71-1130호에서 우리 변호사법 제109조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 법 

제54조에 따르면, 변호사나 공증인 등 이 법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는 보수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하거나 사서증서(l’acte sous seing privé)를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제54조 제1호),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제66-2조, 제72조). 다만, 

직업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 인증받은 

공공기구나 사적 직능조직이 인증하는 자격이 있는 자는, 그 자격의 범위 내에서, 그 주된 

활동에 직접 관계되는 법률자문을 할 수 있고 그 활동에 필수적으로 부가되는 사서증서의 

작성을 할 수 있다(제60조). 민사소송법전에서 민간조정인에 대한 규정을 둔 이상 민간조

정인을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나,91) 민

간조정인이 위 규정에 따라 법률자문을 하거나 사서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것 같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간조정인이 

법률자문이나 사서증서 작성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즉, 민간조정인의 역할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로서 당사자를 안내하고 대화를 촉

진하는 것이며, 당사자에 대한 자문을 하지 않는다. 자문이 필요하다면 당사자에게 변호사 

91) Natalie FRICERO et al.,préc. p.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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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을 안내할 뿐이다. 또한 민간조정인은 사법조정인과 달리 

합의조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지 않는다.92)

프랑스와 달리 우리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유상으로 법률상담이나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변호사법 제109조 제1

호).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인의 활동을 당사자에 대한 일종의 법률자문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프랑스와 같은 방식의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사조정법이나 

별도의 법률에서 민간조정인에게 허용되는 권한과 임무를 규정하여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민간조정 촉진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의 정비

프랑스에서는 그밖에도 민간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법원의 

승인이 있으면 조정절차에서의 합의문에 집행력이 부여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밖에 

2008년 민법전 개정으로 민간조정이나 사법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

으면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였다. 즉,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가 민간조정이나 사법조

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날(문서로 합의한 경우) 또는 민간조정이나 사법조정 절

차가 진행되는 최초 기일에 소멸시효가 정지되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민간조정인이나 

사법조정인이 조정이 종결되었음을 선언하면 남은 기간93)이 다시 진행된다(제2238조). 

즉, 우리 민사조정법에서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제29조), 조정신

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하다(제35조). 

프랑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조정제도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

다. 5000유로 이하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 등 일부 사건에 대하여는 민간조정이나 사

법조정 등을 거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법원이 절차의 모든 단계에

서 당사자에게 민간조정을 권유할 권한이 있음을 민사소송법전에 명시하였다. 소멸시효 

중단이나 조정절차에서의 합의에 집행력 등을 인정하는 것은 민간조정인과 민간조정의 질

적 수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인정된다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조정전치를 강제하는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조정인이 늘어나는 조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로 존

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92) 독일의 경우 조정인이 법적이 규율을 제안하지 않는 한 조정을 법률서비스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 개로 

김용섭, “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인의 교육과 역량”, p. 8 참조.

93)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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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인 양성과 인증

프랑스에서도 조정인의 교육과 인증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쟁점인 것으로 보이지만, 현

재까지도 국가 차원의 인증제도를 수립하거나 교육을 강제하는 제도가 도입될 계획은 없

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프랑스에서 이전부터 민간조정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용되는 환경

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와 달리 변호사법 위반 등의 문제로 민간조정

이 거의 행해지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인의 교육과 감독의 기본 틀을 법령으로 정하

여 민간조정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차원의 인증제도를 둘 것

인지, 인증받은 조정인에 한하여 민간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 구체적

인 문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이상으로 법령 정비의 측면과 조정인 양성의 측면으로 나누어 프랑스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간단히 살펴보았으나, 결국 두 가지 측면이 상호간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민간조정의 활성화는 시위 등 집단의 힘을 과시하는 방법이나 소송

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이 아닌 상호간의 상생과 관계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원만한 분쟁해

결 방식을 우선시하는 문화와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의 개선이 상호적으로 작용하여 점진

적인 발전을 이룰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노력으로 민간조정을 불가능

하게 하는 법적 제약을 제거하는 기본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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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조정제도와 시사점’에 대한 토론문 1

왕승혜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어려운 시기에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랑스 제도 

연구를 위해 번역과 검토를 거쳐 선도적으로 연구 성과를 발표해 주신 박교수님께 초학자

로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문을 읽으며, 프랑스의 조정제도에 관한 법제도

를 살펴보고, 특히 사법조정과 민사조정의 제도적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

습니다. 특히 유럽화 경향으로 특징지워지는 분쟁해결제도의 변화 속에서 프랑스의 법제

도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008년 유럽조정지침(2008/52/EC)은 

조정제도의 기본원칙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2011년 5월 21일 전에 회원국의 이행입

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조정절차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률

로 제정하면서 조정절차를 표준화하고 행정형 조정제도와 민간형 조정제도 모두에 대해서 

통일적인 법률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조정절차법의 제정

을 통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조정제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정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발제문은 특히 민간형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프랑스의 

조정제도를 개관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

으며, 특히 분쟁 당사자 상호간의 상생과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원만한 분쟁해결 방

식을 우선하는 법문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서도 분쟁해결을 국가기관인 법원이 아니라 사인이 주도하도록 하는 조정이나 중재제도

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특히 재판청구권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

문이 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정이나 중재제도의 합헌성에 관하여서는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평가하며, 오히려 분쟁해결문화를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조화

롭고 원만한 구조로 만들어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쟁해결방안으로서 재

판이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사적자치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조정이나 중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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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에 서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1) 대법원이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조정신청사건의 조정성립율이 약 16%, 불성립율이 약 24%인 반면, 직권회부에 의한 조정

의 경우 조정성립율이 약 14%, 불성립율이 45%라고 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

한 이의제기는 조정신청사건의 경우 약 27%인 반면에, 직권회부에 의한 조정의 경우 약 

47%에 상당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뿐만 아니라, 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

에 근거하여야 하는 점에서 당사자의 자발성이 결여된 화해권고결정이나 직권조정회부, 

그리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진정한 의미의 ‘재판외(裁判外) 분쟁해결’이라고 할 수 없

으며, 민간형 조정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강제조정

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가 아니라 ‘재판’에 해당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2)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조정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려면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와 그 중심에 서는 조정인의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유럽조정지침은 조정인의 자격, 역할과 기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조정지침 제4조는 조정인의 양성과 재교육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하는 

방법은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국가가 조정인의 자격을 인증하는 제도

(zertifizierter Mediator)를 도입하고 있는데(Gesetz zur Förderung der Mediation und 

anderer Verfahren der außergerichtlichen Konfliktbeilegung, Artikel 1 – Mediationsgesetz), 

이와 달리 프랑스는 국가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유럽지침을 국내법에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정인과 조정인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우세하였고 다양한 

민간부문의 조정인단체를 중심으로 조정인의 교육과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표문의 

지적과 같이 프랑스와 민간조정의 제도적 환경이 상이한 우리나라에서 국가차원의 인증제도를 

둘 것인지, 민간조정업무의 수행자에게 어떠한 자격을 요구할 것인지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법 위반의 가능성 때문에 민간조정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는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하며, 따라서 이를 조화롭게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1) 정선주 (2019). 재판청구권 보장과 ADR. 저스티스(170-3), 553-585. 556.

2) 정선주 (2019). 재판청구권 보장과 ADR. 저스티스(170-3), 553-585.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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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인의 활동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 민간조

정인의 역할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로서 당사자를 안내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며, 

당사자에 대한 자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발표

문 IV.1.(1)). 또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송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법원은 당사자에

게 민간조정을 권고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 토대 위에서 민간조정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조

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조정에 관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발표문

의 결론에 공감하게 됩니다. 

발표자께서 프랑스의 조정인단체에 대해 소개해 주셔서, 저 또한 이를 길잡이로 삼아 자료를 

좀 더 찾아보게 되었는데, 각각의 분야마다 여러 조정인단체가 조직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

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에서 활동하는 조정인의 유형은 공공분야 조정인(Médiateurs 

publics), 기업소속 조정인(Médiateurs d’entreprise), 단체소속 조정인, 조정인으로 구성된 

단체, 합의제조정(Médiation collégiale) 등으로 다양합니다. 공공분야 조정인(Médiateurs 

publics)에 속하는 조정인은 금융시장위원회조정인[Médiateur de l’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 전국에너지조정인[Médiateur national de l’Energie (MNE)], 온라인게

임조정인(Médiateur de la consommation de l’ARJEL)입니다. 기업 관계 조정인은 물

(Médiateur de l’Eau), 전기통신분야(Médiateur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보

험분야(Médiateur de l’Assurance), 관광여행분야[Médiateur du Tourisme et voyage 

(MTV)], 변호사협회 유통업분야, 전자상거래분야 등으로 분야마다 조직되어 있으며, 자동차협

회조정인, 상호신용협회조정인, 운수종사자협회조정인, 수의사협회조정인, 장의사협회조정

인, 사회복지사협회조정인 등으로 직역마다 조정인단체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유추하여 프랑스에는 민간조정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

게 됩니다. 

법관의 사법행정제도의 문양(紋陽)은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조정’으

로 개념화하는 범주는 프랑스의 ‘la concilation’과 ‘la médiation’과 구분되며, 그 절차

를 주재하는 조정인의 자격과 역할 또한 다르며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제도를 위한 시사점

을 찾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분쟁 

해결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해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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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조정제도의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부단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

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여정에서 귀중한 발표를 해 주신 발표자와 한국조정학회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임 변호사

(변호사 이영임 법률사무소)

‘프랑스의 조정제도와 시사점’에 대한 

토론문 2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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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조정제도와 시사점’에 대한 토론문 2

이영임 변호사 (변호사 이영임 법률사무소)

발표자는 프랑스의 조정제도를 민간형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프랑스 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정리하여 주었습니다. 프랑스의 조정제도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경우와 달리 자료가 많지 않음에도 조정의 대상, 절차 그리고 합의의 효력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주셨기에 프랑스의 조정제도에 대해 새로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

습니다.

저는 발표문 중 ‘Ⅰ.서론’ 부분, 그리고 ‘Ⅳ.우리법에의 시사점’ 부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민간형 조정제도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발표문은 ‘프랑스의 조정제도와 시사점-민간형 조정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과 부제

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형 조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되

었습니다. 

ADR(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은 소송 이외의 자주적 분

쟁해결방법을 총칭하는 것으로,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며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ADR의 형태는 대표적으로 협상(negotiation),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협상은 제3자의 개입 없이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중재는 제 3자가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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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중재를 하고 그 판정이 소송처럼 강제성을 가지고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정은 중립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분쟁당사자들 스스로 양보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면서도 제3자의 역할이 공식화할 수 있

다는 점에서 ADR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DR은 운영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사법형 ADR, 행정형 ADR, 민간형 ADR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발표자는 “민간형 조정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이나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조정중

재센터를 이용한 조정 이외에는 민간형 조정으로 볼 수 있는 예를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기관이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조정중재센터를 이용한 조

정의 경우 법원연계형 조정이기는 하나 민간형 조정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발표문에는 법원연계형 조정이 민간형 조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를 볼 때, 법원연계 민간조정의 경우 조정인 지명과 조정회부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

을 때만 가능하고(본 자료집 62면 참조), 당사자는 조정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본 자료집 63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조정중재센터를 이용한 조정과 차이가 있습

니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조기조정은 민사조정법 제 6조1)에 의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총괄조정위원2)이 조정위원으로 지정하여 총괄조정위원이 직접 또는 사무수행자3)를 지정

하여 조정업무를 하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조정장소만 법원외일 뿐 

법원에서 그 조정위원에게 명하는 형식의 조정으로, 오히려 사법형 조정에 가깝지 않나 

생각됩니다. 

1) 제6조(조정 회부) 

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2)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부회장 중 1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총괄조정위원이 됩니다. 

3) 조기조정위원이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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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발표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민간형 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한 두 가지 원인 중 하나로 변

호사법 제109조를 들면서 “법제도의 측면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유료로 법률사건의 중

재, 화해,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변호사법 제 

109조 제1호는 법적 근거 없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만에 의한 민간조정을 사실상 불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법률사무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

하고,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금지는 불가피하다.”라고 하고 있

습니다(헌법재판소 2010.09.30. 선고 2009헌바313 전원재판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그러므로 민간조정의 활성화를 위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조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위 제109조 제1호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 제109조 제1호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만에 의한 민사조정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의 개입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하다 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위 제109조 제1호는 유료의 경우에만 법률사건의 중재, 화해, 법률상담 또

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해 조정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까지 금지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설령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해도 이는 

그 단서규정으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것을 덧붙이면 될 

것입니다. 

민간조정이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조정에 의한 합의의 효력에 대한 규정, 소멸시효 정지 

등 그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법규정의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며 발표문에서도 적절히 

지적하듯이 민간조정에 대한 신뢰가 없이 민간조정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민간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하여는 조정인의 양성과 교육,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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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없었더라도 저절로 민간조정이 활성화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는 않으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존재하기에 민간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민간조정은 구체적인 법적 뒷받침과 법 외적인 측면에서의 조정인 양성, 교

육 등의 충실화를 통해 활성화기 때문입니다.



이제우 교수

(강남대학교)

‘프랑스의 조정제도와 시사점’에 대한 

토론문 3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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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조정제도와 시사점’에 대한 토론문 3

이제우 교수 (강남대학교)

발표자이신 박현정 교수님의 발제 덕분에 프랑스의 조정제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

다. 유럽연합의 조정활성화를 위한 지침에 따른 프랑스의 민간형 조정제도의 발전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정리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민간형 조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간 관

계상 프랑스 제도에 대한 궁금한 점은 사적으로 발표자께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이번 발

제를 통해서 우리 조정제도에 던지신 시사점에 관한 졸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에 갈

음하고자 합니다. 

Ⅰ. 민간조정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라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

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

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발표자께서 언급하셨듯이 위의 규정으로 인하

여 입법적 해결, 즉 현행법을 개정하거나 민간조정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의 제

정 없이는 우리나라에서 비변호사에 의한 조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비변상 

정도만 보상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비변호사가 그 이상을 받으며 유료로 조정을 할 경우 

현행법 위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1) 다만 조정인이 사건의 쟁점에 관한 견해나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자주교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 역할이 제한

되는 촉진형 조정(facilitative mediation)의 경우까지도 현행법을 위반한다고 단정할 수

1) 김용섭, 민간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157호, 2016, 237-238 참고.



90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심포지엄

는 없지만, 프랑스 등 서유럽의 여러 법제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평가형 조정(evaluative 

mediation)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변호사에 의한 조정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

각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에서는 입법론적 해결방안

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고, 실제로 입법을 통한 접근이 가장 확실하고 합리적인 해

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로스쿨의 도입 이후 변호사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

하면 변호사법 제109조의 개정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조금이라도 침범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입법

은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행법을 전제로 

하는 해석론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방안으로서 협동조정(co-mediation 

또는 team mediation)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분쟁 해결에 요구되는 세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비변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협동조정을 한다면 변호사법 제109조의 위반 문제는 피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비변호사가 단독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 조정인이 촉진형 조정의 범위를 넘

어서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를 외부에서 판단할 경우에도 판단에 필요한 명확

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변호사에 

의한 조정을 허용하더라도 이러한 조정은 변호사법의 위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변호사와 비변호사가 협동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법률사무와 

비법률사무를 구분하여 상호 엄격한 업무 분담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변호사법의 

위반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촉진형 조정은 물론 평

가형 조정까지 모두 아우르는 것이 가능하여 조정의 범위가 훨씬 넓어지게 됩니다. 이밖

에 변호사와 비변호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시

너지효과를 낳게 되는데, 이는 조정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민간형 조정에 대한 신뢰도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협동조정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

려 우리에게 익숙한 조정은 변호사와 비변호사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하는 협동조정입니

다. 사법형 조정과 행정형 조정만 보더라도 조정위원의 자격이 변호사로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이런 면에서 민간형 조정에서도 협

동조정을 도입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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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협동조정은 직역 간 갈등을 방지하면서도 분쟁해결에 필요한 전문성과 풍부한 사

회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들을 조정인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조정에 대한 변호사의 새

로운 관심을 촉발시켜 민간형 조정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발표자께서는 우리 현행법 아래에서 협동조정을 통한 민간형 조정의 활성화 방안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Ⅱ. 조정인의 교육 및 감독과 관련하여

민간조정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온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정

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인의 교육과 감독 등의 문제를 민간기구의 자율적 

규제에 맡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발표자께서 언급하셨듯이 조정인의 교육과 

감독의 기본 틀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조정인이 엄격한 법리에 따

라 권리 침해의 가부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분쟁 당사자 간 충돌하는 이익을 상호 수용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율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조력하는 자임을 감안하면 조

정인의 교육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국가가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

다. 국가가 아닌 민간기구가 직접 조정인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고 이

를 감독하게 하더라도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조정서비스

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들의 외면으로 인하여 경쟁에서 도태되는 조정인과 

조정인단체는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고 결국에는 경쟁력을 갖춘 주체만이 살아남아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 감독을 제공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조정인을 양성하고 그 능력과 자

질을 감독하는 것은 분쟁의 성격과 분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가가 상의하달 방식으로 하나의 단일 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법령의 제정을 

통하여 조정인의 교육과 감독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

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시행착오가 있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국가가 아닌 민간단체에 

의한 조정인의 양성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일시 ｜ 2020. 7. 3.(금) 14:00 ~ 17:30

장소 ｜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주최 ｜ 서울지방변호사회 · (사) 한국조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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